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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, 상고인 근로복지공단

원 심  결 서울고등법원 2005. 8. 23. 선고 2004 20622 결

 결 선 고 2005. 2. 23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본다.

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)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여를 

받은 자가 허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은 경우,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

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 여를 

지 받은 경우, 기타 과오 된 보험 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액에 해당하는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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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

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하여 지 할 보험 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

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산재보험법 

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 여를 부당하게 지 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

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 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 차의 편의

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.

 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 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

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 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 권자를 정한 

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하여 가지는 보험 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, 

수 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련 규정에 의하여 직  자

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 여의 수 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 그리고 산

재보험법상의 보험 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지되고(산재보험법 제55조 제2

항) 이에 따라 상계 역시 지되는 것(민법 제497조)임에도,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

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 할 유족 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

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 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

족 여에 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

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. 이러한 들에 비추어 볼 때, 보험

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

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 여를 지 받은 경우라도,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

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 여를 지 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

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 할 유족 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 권자로부터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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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부당이득 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이 상당하다.

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,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 할 유족 여를 망인으

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 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 여만을 지 한 이 

사건 처분이 법하다고 단한 것은 정당하다. 원심 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

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한 법리오해 등의 법이 없다. 상고이유의 

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여 법 의 일

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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